
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3] <개정 2024. 12. 17.>

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(제60조의2 관련)

1. 건축물의 내진능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.

가.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: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

의 중요도계수()를 적용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대

로 시공한 경우 해당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

으로 본다.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

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

나.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하려는 건축물: 다음의 구

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에 준하는

내진성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본다.

1) 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한 건축물: 같은

조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시한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

2) 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아 내진보강

을 추진한 건축물: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

3) 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

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: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른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

4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

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: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

고시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

2. 내진능력 표기방법

내진능력은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

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(내진특등급, 내진I등급, 내진Ⅱ등급)을 표기한다. 이 경우

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

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< 예시 >

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로서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

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

내진I등급(인증) 내진I등급


